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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LED 조명 시장 동향

2021년 6월 15일 업데이트 

금주의 통관 Q&A

2 0 2 1  6월  1 0일자  제4 7 - 2 0 2 1 / M O L I S A호  공문에  첨
부된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답변 (서면답변 )
한글  번역본을   수록합니다 .  베트남어  원문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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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Bank, MSB 및 SHB는 베트남의 국적기인 베트남항공
사를 지원 하기 위해 총 1억 7,390만 달러 상당의 대출 패키
지 제공에 동의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이 연체
중인 부채는 총 2억 7,130만달러에 달하며, 연체된 부채가
증가하면서 소송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것으로 알려짐. 베트
남 항공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베트남항공은 MSB에 $1,120만, SeABank에 $2,000만, 
그 외 Vietcombank, BIDV, VietinBank, Techcombank,
MB 및 Eximbank등에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장기부채는 
3억 9,130만 달러, 단기부채는 2억 9,6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VIETNAM INVESTMENT REVIEW, 6.24.]

베트남 항공협회(VABA)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
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국제선을 재개 해야 한다고 제안함. 한편 베트남 보건
부는 Quang Ninh성 (번돈 공항)에 한해서 7월 한 달
동안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후 의
무 시설 격리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발표함. 보건부에
따르면 현행 의무 시설 격리 21일, 의무 자가격리 7일
의 입국 격리 방침은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
에 한 해 의무 시설 격리 7일, 의무 자가격리 7일로 단
축 될 예정임.

[Vnexpress, 6.26.]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19%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41% 상승함. 이는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임.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의 원

인은 휘발유, 가스, 전기세 및 수도세 인상으로 분석됨.

[Vietnam Plus 6.29.]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베트남 항공협회, 백신여권 조기 시행 요청

베트남의 3개 은행, 파산 직전의 베트남 항공 대출 패키지 제공 합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2016년 이후로 최저 증가율 기록

자료: VOV

자료: 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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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베트남 공항 이용객은 2,6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한 반면 항공 화물 운송량은

66만 8,000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7% 증가함.

베트남 항공협회는 올해 베트남 국내 항공사 매출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함.

[VTV 7.1.]

23일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활

용한 베트남 내 그랩 차량호출 시범 서비스의 확대

계획을 발표함. 한편 현대차그룹은 그랩과 2018년

부터 협업하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의 전

기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를운영 중에

있음. 기존의 시범 운영에서 얻은 ‘전기차의 높은 비

용, 충전 인프라 부족, 긴 충전 시간’ 등의 피드백들

을 반영하여 개선된 전기차 및 배터리 임대 서비스

를 도입 하겠다고 발표함.

[Vnexpress 6.30.]

현대자동차, 자사 전기차를 활용하여 그랩과 전략적 파트너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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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항공 여객 운송량 19.4% 감소, 화물 운송량 12.7% 증가

자료: Vnexpress

베트남  통계청은  2021년  상반기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5 .64%라고  발표함 .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성장률

1.82%에  비해  3 ,82%p 증가함 .  농림수산업은

전체  GDP 성장률에  8 .17% 기여  했으며 ,  

산업  및  건설  부문은  59%,  서비스  부문은

32.78% 기여함 .

[Vnexpress,  6 .29. ]

베트남 '21년 상반기 GDP 성장률 5.64%

자료: Vnexpress



시장 규모
 

         

IMARC Group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LED 조명 시장 규

모는 약 5억 7,000만 달러로 2019년부터 2024년 까지 5개년

간 연 평균 21% 성장 할 것으로 예상했다. IMARC Group은

2024년까지 베트남의 LED조명 시장이 8억 1,820만달러 규모

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베트남의 LED조명 보급률

은 51%로서 수요의 15-20%에 불과하고 전세계 LED 조명 보급

률인 61%보다 10%p 낮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조명 업체

간의 가격 경쟁 심화 현상은 LED 조명 제품의 베트남 보급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약 84 %는 시장 점유율의 62%를 차지하는 중국산 부품을 수

입해서 단순 조립하는 것이 대부분인 영세기업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주요 현지 기업
베트남 LED 조명 시장 내 유명 업체는Rang Dong Light

Source and Vacuum Flask JSC (Ralaco), Dien Quang

Light Source Company, and Asled Co., Ltd 등이 있다. 이 중

베트남을 대표하는 LED조명 업체는 디엔꽝(Dien Quang)과

랑동(Rang Dong)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생산 제품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가진 해외 조명 기업들은 Signify (Philips

Lighting), Osram Light AG, Nichia Corporation, Cree

Inc.,Seoul Semiconductor Co Ltd 등이 있다. 베트남에서 판

매되는 필립스와 오스람 제품은 베트남 현지 기업 제품인

Rang Dong, Dien Quang 제품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하노이무역관

2 0 2 1 년  7 월  5 일베 트 남  투 자 뉴 스  제 7 6 2 호

LEDTEC 아시아  2021 -  디지털  사이니지  쇼

(베트남  국제  LED/OLED 조명)

 ·  일시 :  2021.08.05 – 2021.08.07

 ·  장소 :  호찌민  사이공  전시  컨벤션센터(SECC)

 ·  웹사이트  링크 :  HTTP://LEDTECASIA.COM

      중국산 LED 제품
또한 베트남의 LED 생산 기업 양대 산맥인 Rang Dong과
Dien Quang을 제외한 베트남 내의 조명회사들 중에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저가형 LED 조명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또한 중국산 완제품이 베트남시장으로 그대로 수입되기도 한다. 

관세율 및 관련 규정
VKFTA 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LED조명에 대해서
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LED 조명은 에너지 효율 인증라벨 필수 부
착 품목으로서 시행령 04/2017/QD-TTg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이 의무화 되었다. 에너지 라벨 인증
발행은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담당하며 에너지 효율 표준
설정은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가 담당한다. 에너지 라벨 발급
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시사점
LED조명은 전력 소모가 적어 전기요금이 절약되며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기존 형광등과 비교하여 수은 등의 중
금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조명으로 여겨진다.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더불어 정부 부처 및 각 도
시의 공공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LED 조명 기업이 베트남의 프로젝트 성 조명 사업에 입찰할
수 있다면 좋은 진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아파트 보급률이 증가하며 LED조명
은 물론 LED스마트 홈 조명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휴대폰 블
루투스 제어, 혹은 음성 인식 제어를 통하여 간편하게 조명을 제어
할 수 있는 스마트 홈 가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므로
베트남도 차츰 스마트 제어 전자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
동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 LED조명을 수출 할 경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필수이다. 현지 사정에 따라 인증정보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므로
최신 해외인증 정보를 참고하여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 할 필
요가 있다.  

참고: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해외 인증정보 링크

오는 8월에는 베트남 국제 조명 전시회인 LEDTEC 아시아 2021

이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접수 및 참여도 가능하
므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해당 전시회를 통하여 베트남 현
지 동향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L E D  조명  시장  동향

 
-  베트남의  에너지  효율  정책  등으로  L E D  조명  시장  지속  성장  전망  –

-  베트남  L E D  조명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에너지라벨  인증  필수  -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조명협회는 2017년 기준 베트
남에 200 개 이상의 LED 제조업체가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LED 제조업체
의 약 3 %는 다년간의 조명 제품 생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 LED 시
장의 20 %를 차지하는 RANG DONG,
DIEN QUANG등의 기업이다. 이외에
외투기업이 전체 조명 시장의 약 13 %,
LED 시장의 약 18 %를 차지하며 나머지 

자료: TVSI

자료: Statista

▲

▲

▲

http://ledtecasia.com/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003/globalBbsDataView.do?setIdx=257&dataIdx=156581&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132&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3&row=1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3/globalBbsDataView.do?setIdx=254&dataIdx=188964&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132&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하노이무역관

2 0 2 1 년  5 월  2 4 일베 트 남  투 자 뉴 스  제 7 5 6 호
베트남  통관  법률  및  F T A관련  Q & A

-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

A  :  베트남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서  제도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  A T I G A  또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서인  F O R M  D로  원산지증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

그러나 ,  아세안  국가간의  별도  협약을  통해서  아세안상품무역협정

( A T I G A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  해당  시범사업에  관련한  아세안  각국  정부간  양해각서가  교

환되었고 ,  아래의  베트남  법률규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C I R C U L A R  P I L O T  P R O J E C T  F O R  S E L F - C E R T I F I C A T I O N     

 O F  G O O D S  U N D E R  A S E A N  T R A D E  I N  G O O D S

A G R E E M E N T  N o .  2 8 / 2 0 1 5 / T T - B C T  

해당  규정에  따라  현재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라오스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태국에  대하여  F O R M  D를  갈음하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서를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기업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해당  시범사업에  참가신청하고 ,

자율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서  시범사업  승인을

받은  무역거래  당사자의  지위는  1년간  유효합니다 .

** 아세안 국가 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Q :  ATIGA 협정  원산지증명서  (FORM D) 발급  시    
     자율발급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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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 서면답변

 
 

 1. 한-베 전문가 MOU 효력 부활
노동보훈사회부는 상기 내용에 관한 2021년 5월 13일자 제41-2021/MOLISA호 공문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발송하였음
<대사관 추가안내> 베 정부는 제41-2021/MOLISA호 공문을 통해 우리 대사관에 검토 중
이라고 답변함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경력 관련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 단체·개인을 위해 베트남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자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이하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이라고 함) 제9조제4항제b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
력(년수)은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근무경력에 대해 외국의 주재 기관·단체·
기업의 문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대사관 추가안내>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서도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확
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한편, 우리대사관은 베트남기업 또는 본사가 베트남에 있는 우리기업 등 베트남 근무경력기
간에 대해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근무경력에 애로를 겪는 우리교민 지원을 위해 산업
인력공단을 통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임(~7월초)
   

3. 대학졸업증명서(학위증) 관련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3조제3항제a호에 따르면 전문가는 학위증이나 효력이 동
등한 증명서 및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한 최소한 3년 경력을 가져야 함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제b호에 따르면 전문가 증명서는 베트남 내 근무 예정인 직무에 적합
한 근무 년수 확인에 관한 외국 주재 기관·단체·기업의 문서이며, 적격한 대학졸업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의견과 우리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베 노동보훈사회부(고용국)는 지방 시・
성에 대학학위증과 졸업증명서가 동일함을 인지하여 노동허가 등에 이행하도록 통보하는
공문(제425/CVL-QLLD호)를 송부함(공문 및 한글번역: 첨부3 및 첨부4)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다음 내용은 2021년 6월 10일자 제47-2021/MOLISA호 공문에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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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 서면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4.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승인 요청

제152/2020/ND-CP호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할 기관은 기업·단체의 외국

인 근로자 채용 사용 현황, 직무, 경력에 관한 요청사항, 베트남인 근로자 채용 불가 이유에

근거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검토 및 승인함. 따라서 각 시점에 기업·단체의 외국인 근로

자 사용 승인은 기업·단체의 상황 및 해당 지역의 근로자 공급 수요 역량에 따라 다름

5.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을 소재지로 변경 요청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d호 및 제30조제1항제a호에 따르면 정부, 정부

총리, 각부처가 설립을 승인한 기업협회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은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

에서 진행하고, 성급, 현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이 설립을 승인한 기업의 경우 노동허

가 발급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진행됨. 제152/2020/ND-CP호 시행령 제2조제2항제c

호 및 제30조제6항제a호에 따르면 관할기관의 설립 승인을 받는 기업, 기관, 단체 대표사무

소의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은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진행함

   

6. 노동허가 발급 관련 명확한 행정절차 요청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노동보훈사회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해당하는 고용 분야에 대

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2021년 5월 6일자 제526/QD-BLDTBXH호 결정문을 발행

하였으며 그 중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

11개를 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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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 서면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근로시간단축의 중복부여 여부>

   

1. 노동법 제137조2항에 따르면 “과중·유해·위험 또는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직무

를 하거나 임신·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보다 가볍고 안전한 업무로 배치하거나 12개월 미만

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임금·권리·이익의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매일 1

시간씩 단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동 규정은 과중·유해·위험 또는 특히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직무를 하거나 임신·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의 태아 보호를 위한 것임

   

2. 한편, 노동법 제137조4항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생리 기간 중 1일 30분의 휴식 시간

을 가진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는 1일 6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지

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고 규정함

동 규정은 여성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가지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첫 12개월 간 모유수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따라서 상기 제137조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두 가지의 제도·정책은 서로 다른 것임.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이 두 가지 제도·정책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노동법안 수립 과정에서 상기 규정은 의견 수렴을 통해 근로자, 기업, 관련 개인·단체의 컨

센서스·지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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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 서면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퇴직금 관련>

1. 필수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납부 일시 중단 및 감면에 관한 법률 규정
   
1.1. 사회보험 필수 가입은 사회보험법 규정 및 안내문에 따라 이행되며 그 중 필수적 사회보
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규정만 있
음(사회보험법 제88조 및 필수적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
는 정부의 2015년 11월 11일자 제115/2015/ND-CP호 시행령 제16조 참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
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 방안에 관한 2020년 4월 9일자 제42/NQ-CP호 의결을 발행하였고 동
의결 내용 중 목록Ⅱ 1호에는 퇴직연금계정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규정이
있음

   
제42/NQ-CP호 의결 이행 안내를 위해 노동보훈사회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납부 일시 중단
안내에 관한 2020년 5월 4일자 제1511/LDTBXH-BHXH호 공문을 발행하였음. 동 공문 목록
4 제b호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 기간동안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
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 시 납부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함

현재, 병가·출산·산업재해·직업병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 중단에 관한 법령 규정은 없음
1.2. 실업보험 가입은 고용법 규정 및 이행 안내문에 따라 이행됨. 동 문서에는 실업보험 감면
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실업보험 감면에 관한 공문
등이 없음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에 관한 법률 규정
노동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실
제 근무한 총 기간에서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실업보험 납부기간 및 사용자로부
터 이미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을 뺀 기간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사업주의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일시중단은 노동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기
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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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노동법 및 이행 안내문에는 인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도제훈련·인터십

및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노동법 제61조 및 제62조)이나 수습에 관한 규정(노동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만 있음.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국은 의견이 없음

<대사관 추가안내> 2021.2.1.부터 시행되는 “노동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법 일부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제145/2020/ND-CP호) 제8조에 따라 “수습기간”도 퇴직

금 산정을 위한 총 근무기간에 삽입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을 총 근무기

간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존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있었음. 

개정법령 시행(2021.2.1.)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총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

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베트남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 추가안내

하도록 하겠음

4.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 관련
 양측은 동 협정 준비·협상 과정 내내 긴밀하게 협력해 왔음. 노동보훈사회부는 동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가장 조속한 시일 내 내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사관 추가안내> 외국인의 의무적 사회보험 관련 시행령(제143/ 2018/ND-CP호)에 따라 외국인

에 대한 사회보험 중 퇴직연금계정(사용자 14%, 근로자 8%)은 2022.1.1.부터 적용될 예정임. 

 우리정부는 ①양국 파견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 납부 면제, 즉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근로자의 베

트남 퇴직연금 납부 면제(중복가입 배제)와, ②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연금 합산)을 내용으로 하는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 현재 베트남 총리 보

고가 진행 중이며 향후 체결을 위한 베트남 내부절차는 국회상무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음

(안내)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 공식 서면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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